
■ 주택법 시행규칙 [별지 제25호의3서식] <신설 2021. 2. 19.>

  (앞쪽)

  제    호 

거주의무
실태조사원증 

사  진

3.5㎝×4.5㎝

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
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
영한 것)

성    명
(영문명)

국토교통부
(지방자치단체)

60㎜×90㎜[백상지 120g/㎡] 

(색상: 연하늘색)

 (뒤쪽)

거주의무
실태조사원증

소      속:

직위(직급):

성      명:

유효기간:    .  .  .부터   .  .  .까지

  위 사람은 「주택법」 제57조의3제3항에 

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

의무자가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

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을 출입하여 조사

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

임을 증명합니다.
년     월    일

국토교통부장관

(지방자치단체의 장)
직인
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

없습니다.

2.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

넣어 주십시오.


